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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-10542(2015.12.04.)호 “시정명령” 

관련입니다. 

2. 위 호와 관련(진정서 접수번호 : 42863)하여 우리 기관에서는 통지받은 위

반사항(과태료)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‘상시 근로자’로 볼수있는지, 2년 이

상 계속근로로 봐야하는지 등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.

※ 근거 : 고용노동청 시정명령(산재예방지도과-10542호)

※ 붙임 :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1부.  끝.

“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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